
노조간부의 노조 지회 쟁의행위 참가에 따른 업무방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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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A노조 B자동차지회 조합원들이 B자동차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 A노조 간부인 피고인이 위 조합원들의

① 점거농성 독려, ② 집회참가 및 A노조 공문 전달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.

대법원은 ① 점거농성 독려 행위와 관련하여, ‘피고인의 독려 행위는 위법한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현장에

서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의 노동조합 내 지위와 영향력이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범의 범죄

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, 현실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던 정범으로 하여금 그 범행을 더욱 유지·강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, 이

를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라거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’고 판시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

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.

그러나 ② 집회참가 및 A노조 공문 전달 행위의 경우 (i)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로 조합원들에게 일정 정도의 영

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 자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점, (ii) 공문 전달

행위의 경우 A노조 간부로서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데, 공문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문 전달을 통해 A노조

B자동차지회에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 자체를 직접 독려하거나 지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집회참가 및 공문전달

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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